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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

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작성 기준일 2019년 10월 2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9년 10월 2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 또는 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간) 

2018년 7월 20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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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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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

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

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

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

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

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

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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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

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

경을 통하여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하며, 집합투자규약 제4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

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1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높은 레버리

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운용 유연성이 

높아 이로 인해 특정 종목, 섹터, 해외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 할 

수 있으며, 금전차입 및 대여 한도도 공모펀드 수준의 제한이 없어 이

로 인해 공모집합투자기구 투자 대비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

니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

용규제 등이 완화되거나 배제되어 더 많은 투자 위험에 노출 될 수 있

으며 투자결과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보수 이

외에 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보수 체계를 갖추고 있으

므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보수 ∙ 비용이 증

가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

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

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매일 기준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매주1회 또는 매월 1회 산정될 수 있는 등 기준가격 산

정주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대상자산의 가치가 적시에 반영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기준가격은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투자

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환매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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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 및 운용과 관련된 정보접근에 제약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정보접근에 따라 투자의사결정 시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오퍼레이션 위험 등

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5.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성과보수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펀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성과보수에 따른 환매수익자와 잔존수익자간 이해상충을 완화하

고자 환매대금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환매수익자는 환매

수수료에 따라서 수익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으며, 투자 손실시에

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잔존

수익자는 환매수익자의 환매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환매수익자의 환매수

수료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성과보수보다 작은 

경우, 환매수익자로 인해 실현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보수를 부담하게 되어 잔존수익자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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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9.10.22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코드: CA332]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를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

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

니다. 따라서 원본 손실 위험,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

험, 유동성 위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 ETF 투자위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

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 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

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로, 정량적 ∙ 정성

적 분석을 통한 우수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선별해 분산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므로 현재 성과 비

교를 위한 적합한 비교지수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특정한 비교 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혼합자산,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 

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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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

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총보수 판매보수 

수수료선

취-오프라

인(A1) 

납입금액

의 1.00% 

이내 

0.995 0.55 0.950% 201 306 414 645 1,308 

수수료미

징구-오프

라인(C1) 

없음 1.345 0.9 1.200% 137 279 426 736 1,615 

수수료선

취-온라인

(A-e) 

납입금액

의 0.5% 

이내 

0.715 0.27 0.690% 123 199 278 447 935 

수수료미

징구-온라

인(C-e) 

없음 0.895 0.45 0.840% 92 187 286 497 1,103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

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

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1형과 종류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2년9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2년8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

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018.08.31~

2019.08.31 

2017.08.31~

2019.08.31 

2016.08.31~

2019.08.31 

2014.08.31~

2019.08.31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1) 

2018.09.03 - - - - 0.80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C1) 

2018.09.06 - - - - 0.45  

수수료선취-

온라인(A-e) 
2018.09.07 - - - - 1.09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C-e) 

2018.09.03 - - - -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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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변동성 
2018.09.03 2.65  2.65  2.65  2.65  2.65  

(주1) 비교지수 :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

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주4)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 6)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운용전문

인력 

(2019.08.31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외혼합-혼합자산) 
운용경

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서병욱 1973  책임운용역 255 개 
10,586 

억원 
- - - - 

12 년 

1 개월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구조화파생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구조화파생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

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

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동안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

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

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

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

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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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35조 및 제 36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 BNPP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

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하며, 집합투자규약 제 43조 제 1항제 3호 및 제 4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

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

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 손실 위

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

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

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

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

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이 투자신탁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해외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

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본 투자신탁 및 하위펀드의 투자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국내외 증권 및 단

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

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

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운용관

련 위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높은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

자기구 대비 운용유연성이 높아 이로 인해 특정 종목, 섹터, 해외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 할 수 있으며, 금전차입 및 대여 한도도 공모펀드 수준의 제한이 없어 이로 

인해 공모집합투자기구 투자 대비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투

자형 사모펀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거나 배제되어 

더 많은 투자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투자결과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

니다. 

ETF 투자위

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중 하나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

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

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

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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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정보접근 제

약 위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시 의무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 및 운용과 

관련된 정보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정보접근에 따라 투

자의사결정 시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오퍼레이션 위험 등

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

출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 

기준가격 관

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

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

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매일 기준가격이 산정되

지 않고 매주 1 회 또는 매월 1 회 산정될 수 있는 등 기준가격 산정주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대상자산의 가치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

유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

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매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

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적

용펀드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펀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에 따른 환매수

익자와 잔존수익자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환매대금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

니다. 환매수익자는 환매수수료에 따라서 수익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으며, 투자 

손실시에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잔존수익자

는 환매수익자의 환매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환매수익자의 환매수수료가 전문투자형 사

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성과보수보다 작은 경우, 환매수익자로 인해 실현된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를 부담하게 되어 잔존수익자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1) 17시 이전 :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을 적용 

(2) 17시 경과 후 : 제 4영업일(D+3)의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방법 

(1) 매월 10일부터 매월 24일까지 환매 청구 시 : 당월 24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

터 제14영업일(매월 24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1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0영업일(매월 24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21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매월 25일부터 익월 9일까지 환매 청구 시 : 익월 9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14영업일(익월 9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1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0

영업일(익월 9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21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1. 1년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1% 

2. 1년 경과 시 :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산정방법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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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

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

득)이 2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이 2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연금저축계좌 불입 금액의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

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업자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hbnppam.com) 

모집(판

매)기간 

2018 년 7 월 20 일부터 투자신탁 해

지 

일까지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

일 
2019년 10월 25일 존속 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

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

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

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3년3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9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선취형(A1)

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3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9월이전에 환매할 경

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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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

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

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

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고액,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shbnppam.com)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shbnppam.com) 

 

 

 

 

 

 

 

 

 

 

 

 

 



 

 13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CA332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A1) CA334 

수수료선취-온라인(종류A-e) CA335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종류A-g) CA3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종류C1) CA3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종류C-e) CA3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종류C-g) CA3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종류C-i) CA3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종류C-p) CE5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종류C-pe) CE5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종류C-s) CA3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종류C-w) CA3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종류S) CA34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

행하는 투자신탁) 

-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

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1좌=1원, 펀드설정일 기준)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

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모집기간 : 2018 년 7월 20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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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 및 환매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CA332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A1) CA334 

수수료선취-온라인(종류A-e) CA335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종류A-g) CA3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종류C1) CA3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종류C-e) CA3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종류C-g) CA3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종류C-i) CA3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종류C-p) CE5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종류C-pe) CE5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종류C-s) CA3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종류C-w) CA3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종류S) CA34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18.09.03 최초 설정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2019.10.25 최소 투자금액 삭제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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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8,19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bnppam.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9.8. 31 현재)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외-혼합자산) 

운용경력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서병욱 

1973  책임운용역 255개 
10,586

억원 
- - - - 12년 1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KAIST 경영대학원 석사 

- 동원BNP투신 주식운용팀(01.07~03.03) 

- 동원투신운용 시스템운용팀(03.04~05.05) 

- 조흥투신운용 대안운용팀(05.05~06.03) 

- SH자산운용 투자공학팀(06.03~08.12) 

- 신한BNP 파리바 자산운용 자산배분PS팀(09.05~10.05) 

- 신한BNP 파리바 자산운용 대안운용팀(10.05~11.03) 

- 신한BNP 파리바 자산운용 구조화파생팀 팀장(11.03~현재)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구조화파생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상기운

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구조화파생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

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

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동안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2019.8.31 현재) :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혼합자산,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  

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등 주요 사항은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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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C-s)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재산)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종류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2018.09.03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

e) 
2018.09.07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설정전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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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2018.09.06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2018.09.03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설정전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기관(C-i) 
설정전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 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

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유재산(C-s) 
2018.09.03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

업자의 계열금융회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설정전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 한자 

- 법 제 8 조제 7 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 증권 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퍼(S) 
2018.09.0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 
2018.09.10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2018.09.03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2)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9 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9 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 9 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9 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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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 

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 

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고액,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유재산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등이 

매입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

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집합투자증권 

등 

50% 초과  

단,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50% 초과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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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식 40% 이하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합니다)(이하 “ 주식” 이라 합니다) 

③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 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 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하 “채권” 이라 합니다) 

④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합니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하 “어음 등”이라 합니다) 

⑤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⑥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⑦ 증권의 차입 20% 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⑧ 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 이라 합니다) 

⑨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⑩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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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이하로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 

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 

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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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

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

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

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

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상기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예외 조항을 적용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

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

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

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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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

도, 증권의 차입, 동일종목 투자, 파생상품 투자, 집합투자증권 투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

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

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

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로, 정량적 ∙ 정성적 분석을 

통한 우수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선별해 분산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

다. 

 

(2) 상세 투자전략 

가. 투자대상 펀드 선정 프로세스 

[투자 프로세스] 

 

[피투자펀드가 수행하는 전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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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피투자 펀드의 투자전략에 대한 소개이

며, 해당 전략의 펀드를 반드시 편입한다는 가정은 아닙니다.  

 

[모니터링 및 리밸런싱] 

 

 

[투자대상 펀드 선별 조건] 

- 아래와 같은 선별조건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펀드를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용기간: 1년 이상 운용된 펀드 

• 운용규모: 순자산 100억원 이상 펀드 

• 보수한도: 운용보수 연 1.50% 이내, 성과보수 연간 초과수익의 20% 이하. 다만, 운용보수를 부과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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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경우 성과보수 한도는 연간 초과수익의 50% 이하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투자대상 펀드의 운용전략 특수성, 운용역

량 등을 감안하여 상기 조건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아래 세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 35 조 및 제 36 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 BNPP 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

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1)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2)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 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 펀드별 추적오차(Tracking Error)점검 

− 종목별 보유한도준수여부 점검 

− 펀드별 유동성 점검 등 

 

(4) 비교지수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므로 현재 성과 비교를 

위한 적합한 비교지수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특정한 비교 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

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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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

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

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

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해외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

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

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

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

면 결과적으로 전체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

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

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 환매를 할 경우 환

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

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

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은 일정 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

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

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

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

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

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

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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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본 투자신탁 및 하위펀드의 투자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

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본 투자신탁의 하위펀드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

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

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높은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모 집

합투자기구 대비 운용유연성이 높아 이로 인해 특정 종목, 섹터, 해외 증권에 선

별적으로 집중투자 할 수 있으며, 금전차입 및 대여 한도도 공모펀드 수준의 제한

이 없어 이로 인해 공모집합투자기구 투자 대비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

니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거나 배제되어 더 많은 투자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투자결과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

의 세법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중 하나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

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

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

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시 의무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 및 운

용과 관련된 정보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정보접근

에 따라 투자의사결정 시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오퍼

레이션 위험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

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

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매일 기

준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매주1회 또는 매월 1회 산정될 수 있는 등 기준가격 산

정주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대상자산의 가치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불완전

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시간 소요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환매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적용펀

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펀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에 따른 

환매수익자와 잔존수익자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환매대금 기준으로 환매수수

료를 부과합니다. 환매수익자는 환매수수료에 따라서 수익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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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투자 손실시에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잔존수익자는 환매수익자의 환매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환매수익자의 환

매수수료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성과보수보다 작은 경우, 환

매수익자로 인해 실현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를 부담하게 되

어 잔존수익자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수수료 관련 

위험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의 경우,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펀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에 따른 환

매 수익자와 잔존수익자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환매대금 기준으로 환매수수료

를 부과하며, 환매수수료에 따라서 수익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손실시에도 환매수수료 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고 일정

기간의 환매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

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

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개장 및 폐장시각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업무처리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펀드 규모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 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투자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

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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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

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

위험 등이 있습니다. 해당 펀드를 각 위험 별로 평가한 후 총괄하여 원본손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1등급, 높

은 경우 2등급, 다소 높은 경우 3등급, 보통인 경우 4등급, 낮은 경우 5등급, 매우 낮은 경우 6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6개의 위험등급 중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 3년 경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게 되며 등급분류기준이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예시 > 

위험등급 대상 펀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미만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이상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 주식, 원자재,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외환위험에 노출되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의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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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의 속성을 기초로 집합투자업자가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6)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각 자집합투자기구의 각 모집합투자기구별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상기 명시된 위험등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및 환매 및 전환기준  

가. 매입 

(1)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

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

액,기관(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 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

재산(C-s)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 한자 

- 법 제 8 조제 7 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 증권 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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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C-p)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

금(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3)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B.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D+1 D+2 D+3 D+4 D+5 

      

      
자금납입일 

(17시 이전) 
 

기준가 

적용일 
   

자금납입일 

(17시 경과 후) 
  

기준가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직접 환매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 매월 10 일부터 매월 24 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24 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 14

영업일(매월 24 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 15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20 영업일

(매월 24 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 21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B. 매월 25일부터 익월 9일까지 환매 청구 시: 익월 9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14영업

일(익월 9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1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0영업일(익월 9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21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

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

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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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1. 1년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1% 

2. 1년 경과 시 : 환매수수료 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 시 이전까지 가

능합니다. 다만, 17 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

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

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18 영업일 전

일(17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 19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의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법 제237조와 시행령 제258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

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

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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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그밖에 ①부터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환매 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시행령 제259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

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

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

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도 이자수익 등으로 투자신탁

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

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다만, 누적기준가격은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의 인터넷 홈페이

지 상품정보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주1)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

신탁재산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 좌 수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 좌 수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시 기준

이 되는 가격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시 기준

이 되는 가격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 좌 수

×1,000

1좌=1원
1,000좌 기준=1,000원

기준가기준가

실제
기준가
실제

기준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 분   평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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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

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

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

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

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

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시가(공정가액) 평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

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

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

에 산출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

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

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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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산하는 환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2018.09.03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A-e) 
2018.09.07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설정전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C1) 
2018.09.06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2018.09.03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무권유저비용(C-

g) 

설정전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 

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고액,기관(C-i) 
설정전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

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 억 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고유재산(C-s) 
2018.09.03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

자의 계열금융회사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랩(C-w) 
설정전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 한자 

- 법 제 8 조제 7 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 증권 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S) 
2018.09.0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 2018.09.10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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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개인연금(C-p)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2018.09.03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1.00% 

이내 
- 

1. 1 년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1% 
2. 1년 경과 시 : 
환매수수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 

이내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A-g) 

납입금액의 0.70% 

이내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

유저비용(C-g)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기관(C-i)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

연금(C-p)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

금(C-p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유

재산(C-s)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

w)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판매수수료는 위에 기재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총 

보수 

(동종 

유형총 

보수) 

기타비

용 

총보수

비용 

합성총

보수비

용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 

보수 포

증권 

거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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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0.4 0.55 0.03 0.015 0.995 0.950 0.0024 0.9974 1.9374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4 0.27 0.03 0.015 0.715 0.690 0.002 0.717 1.657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0.4 0.38 0.03 0.015 0.825 - - 0.825 1.76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C1) 
0.4 0.90 0.03 0.015 1.345 1.200 - 1.345 2.28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4 0.45 0.03 0.015 0.895 0.840 0.0018 0.8968 1.8368 -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무권유저비용(C-

g) 

0.4 0.63 0.03 0.015 1.075 - - 1.075 2.01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고액,기관(C-i) 
0.4 0.03 0.03 0.015 0.475 - - 0.475 1.41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고유재산(C-s) 
0.4 0.01 0.03 0.015 0.455 - 0.0025 0.4575 1.397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랩(C-w) 
0.4 0.00 0.03 0.015 0.445 - - 0.445 1.38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S) 
0.4 0.20 0.03 0.015 0.645 - - 0.645 1.58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개인연금 

(C-p) 

0.4 0.70 0.03 0.015 1.145 - 0.002 1.147 2.087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C-pe) 

0.4 0.35 0.03 0.015 0.795 - - 0.795 1.735 - 

지급시기 매 3 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
(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
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

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주 3)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2018.09.03 ~ 2019.09.02] 



 

 37 

(주4)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

출합니다. 

(주5)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다수

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비중 투자를 가정하여 평균으로 연0.94%를 산정)를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

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보수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보수 ∙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7)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

미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

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단위:천원) 

종류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

프라인(A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201  306  414  645  1,308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295  496  703  1,135  2,334  

수수료선취-온

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23  199  278  447  935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218  391  570  946  1,998  

수수료선취-오

프라인-무권유

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54  241  332  524  1,08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248  432  622  1,020  2,1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37  279  426  736  1,615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232  470  714  1,222  2,61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92  187  286  497  1,103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 187  379  578  99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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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구 보수 포함)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무권

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10  224  342  593  1,309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205  415  632  1,085  2,33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

액,기관(C-i)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49  99  152  266  597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144  293  448  773  1,69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

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17  238  364  631  1,392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212  430  654  1,122  2,41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

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81  166  254  441  983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177  359  547  941  2,04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유

재산(C-s)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47  96  147  256  576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142  290  442  764  1,67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46  93  143  249  560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141  287  439  758  1,66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66  135  206  359  804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161  328  500  863  1,88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

입니다.(선취판매수수료 포함, 단, 후취 판매수수료는 제외).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수익률은 5%, 총보수 및 비용 비

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

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

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

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 년 4 월 1 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

당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대 효과: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

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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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

다. 

② 과세시점 이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

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

점을 확정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은 각 판매회사

의 수익증권저축약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

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

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

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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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에만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과세제외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항은 

“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제외금액: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이하 “ 납입증명 

서” 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 

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

매, 중도 해지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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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

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 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

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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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 "통합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

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

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5)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통합)대차대조표 

 

 

다. (통합)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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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44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2019.08.31현재/단위:%] 

 
(주 1) 비교지수 : 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주 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2019.08.31 현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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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비교지수 : 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단순 누적 수익률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의 변동추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설정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 수익률 기재 방식 

6개월 미만 기재하지 않습니다.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기간 수익률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연환산수익률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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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주식, 채권 등

투자자

지급

수익

운용지시

지급

수익

수익

투자☞펀드재산

보관·관리

☞운용감시

☞펀드재산 운용

☞펀드가입
출 금

설정해지
요 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8,19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bnppam.com) 

회사 연혁 

2009.01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출범 

(신한 비엔피 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과 SH자산운용(주)의 합병) 

2008.09 신한금융지주그룹, 비엔피 파리바 금융그룹 합작운용사 출범을 위한 

MOU체결 

자본금 754억원 

주요주주현황 신한금융지주(65%), 비엔피 파리바 그룹(35%)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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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용자산 규모 (2019.08.31 현재 / 단위 : 억원)(일임자산 제외)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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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우리은행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대표전화 : 1588-5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bank.co.kr 

 

2) 주요업무 

(1)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 

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신탁계약 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 아이타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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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전화: 2180-0400) 

인터넷홈페이지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1)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소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번지 02-399-3350 www.koreaap.com 

나이스피앤아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KIS채권평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 

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에프앤자산평가(주)

의 경우 국내채권(CD, CP)만 평가 및 제공함)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http://www.shinhanait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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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

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

다.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

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

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의결권 행사방법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

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

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

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 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

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

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

(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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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

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

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

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

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

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

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 222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

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 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 

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

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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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

자 및 신탁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

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

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

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

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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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

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에 미달하는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규약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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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

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

자증권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동 시행령 제3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

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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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ㆍ

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

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

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법시행령 제 217 조제 3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ㆍ판매회

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

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

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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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한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2)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ㆍ변경 

4)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또는 100 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2018.09.03 ~ 2019.08.31)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2018.09.03 ~ 2019.08.31)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업자인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의 중개회사 선정기준입니다. 

분기(필요시 변경가능)별로 내부 중개기관위원회(Broker Committee)에서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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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선정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리서치의 양과 질 

- 새로운 섹터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업무범위 

- 거래 실행력 

- 투자자의 최우선 가치 

- 비용/수수료 구조 

- 거래체결의 질과 완벽함 

- 신용과 평판의 질 

- 중개기관과 집합투자업자의 IT/통신 연결 

- 중개기관의 내부 준법감시 절차 

선택된 중개회사들의 거래량 분배는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주체 :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 투자목적 :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 

- 투자시기 : 최초설정일 

- 투자금액 : 2 억원 

- 투자기간 : 투자일로부터 최소 3 년 이상. 다만, 3 년 이전에 투자신탁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상 

존속기한까지 

- 투자금 회수계획 등: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 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

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 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 회

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이내로 함. 투자기간 종료 1 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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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신탁업자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투자설명서  

2. 간이투자설명서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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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급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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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자총회 
신탁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누적기준가격 
누적기준가격은 회계기간의 경과에 따른 결산이 있을 경우 각 기에 발생한 

이익분배율(세전 기준)을 반영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